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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요

○ 청  개  비  하  사건  비 라 한다( ‘ ’ )〇〇 에 

 아동보‘ ’(Child Protection in Emergencies Advisor)  

채   라크 지역에 견  지시 았다  2016. 9. 26. . 

고시  라크에 한 여  사 한 또는 2016. 7. 25. 2016-3

체류 지 간   지 연 하 다2016. 8. 1. 2017. 1. 31. .․

○ 청  에  지 2016. 10. 7. 2016. 10. 15. 2016. 12. 20. 사건  

 비   아동보  라크 시리아 난민 ‘

 도  지원 동  수행하  해  여 사  등 허가 신청’ 하 다 . 

그러나 는  사건  비 가 여  시행2016. 10. 12.  

 항 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  허가신청  29 1 4

하 다.

○ 에 청 여    여  시행   항  청, 26 3 29 1  

직업 택  평등 과 행복  해한다고 주 하, , 2016. 11. 2. 

 사건 헌 원심  청 하 다.

 심판대상

○  사건 심 상  여 률  개  것(2014. 1. 21. 12274 ) 26  

하  사건 처 항 라 한다  여  시행 통3 ( ‘ ’ ) (2016. 5. 13.  

 개  것  항 하  사건 시행 항 라 한다  27166 ) 29 1 ( ‘ ’ )

청  본  해하여 헌 지 여 다.

심 상 항[ ]

여 률  개  것(2014. 1. 21. 12274 )

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하  징역 또는 26 ( ) 1

천만 원 하  에 처한다1 .

3.  항 본   항에 라   체류가 지  가나 지역17 1 2  

고시  사  알 도 같   항 단 에 른 허가  항에 1 ( 14 3

라 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지 아니하고 해당 가나 지역에 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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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 등  사 하거나 해당 가나 지역  하거나 체류한 사람

여  시행 통   개  것(2016. 5. 13. 27166 )

 여  사  등  허가29 ( )  다  각  어느 하나에①  

해당하는 여행  경우에는   항 단   항에 라 17 1 ( 14 3

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라 여  사 과 체류 하  여 사) · ( “

등 라 한다 를 허가할 수 다” ) . 

  항 본 에 른 여  사 한 등 하 여 사 한 1. 17 1 ( “

등 라 한다   당시 상 가나 지역  주  또는 에 하는 ” )

리를 취득한 사람  그 상 가나 지역  생 근거지  하여 계  

주하  함   는 경우

공공  한 취재나 보도를 한 경우2. 

에 체류하고 는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망 3. 

또는 에 하는 한 질병 나 사고  하여 하게 하여야 

할 필 가 는 경우

가 우. 

나 본  직계 비  또는 매. 

다 우  직계 비  또는 매. 

안보 나 재 민보  등  수행하는 가  또는  4. ·

공  동  한 경우

5.  앙행   천  과 내  특 하여 천한 것(  

말한다  아 가 나 업 동에  를 수행하  한 )

경우

6. 그 에  지  규 에 하는 경우   특1 5  

필 하다고 하는 경우

결정주문 

1. 여 률  개  것  에 한(2014. 1. 21. 12274 ) 26 3  

심 청 를 각한다.

청  나 지 심 청 를 각하한다2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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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의 요 

  사건 시행 항에 한 단  - 각하

〇 청  주 하는 본 해는  여 사  등 허가 신청에 해 

  사건 시행 항에 른 거 처 라는 체  집행행 를 

하   비  생한다 또한  직  는 경우에.  

해당하지도 않는다. 라   사건 시행 항에 한 심 청 는 본  해  

직  갖 지 못하여 하다. 

  사건 처 항에 한 단 거주   해 여 (– ․ 각)

〇 천재지변 쟁내란폭동 러 등  난상 에  민  생 신체나 재산에 한·․ ․ ․ ․  

피해에 사후  하는 에는 한계가 고 우리나라  주  미 지 않는 , 

에  생하는 상  사 에 하 도 어 다 또한  난상  류나.  

내 에 라  쟁 재난 나 감염병  산 등 가사 에 큰 향  미  , ․

수 다.

라   사건 처 항    난상  민  생 신체나·  

재산  보 하고  난상  해 가사 에 미  수 는  과를 ․

사 에 하는 것 다  같   사건 처 항   . 당하고 여행, 

지 가를 한 사람  사처 하도  하여 를 사 에 억지하는 것   

그  달 하  하여 합한 수단 다 .

〇  사건 처 항  다 과 같   해  원 에 하지 않는다.

 - 해 여행  가하고  러리  심각한   재 민 

보 를 한 사후  처만  그 피해를  수 없게 었다 특  에는. 2007  

아프가니스탄에  우리나라 민  탈  에 납 어 억류 도 에23  

 살해당하고 나 지   만에 는 사건  생하 는2 21 42 , 

당시에도  난상  알리는 도가 었지만  같  사건  할 수 

없었다 를 계  여 에  사건 처 항  도 하여 여행 지 도.  

실  강 하고  하 다.

 -  사건 처 항  민  생 신체나 재산에 험  생할 것  상 는 경우․  

를 사 에 하  해  수단  사 하여 그 경고 능  강 하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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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 다 또한  난상  해 생한 개  피해  가사 에 미  향. ․  

고 해보  수  탈 나 다른 민들   지할 수 는 수  수단  

필 하다 라    는  사건 처 항과 동 한 수  . 

 달 할 수 없다.

 허가를  경우에는  사건 처 항  사처 지  - 

않도  가  한 어 고 를 한 경우에도  하  징역 또는, 1  

천만 원 하   처 수  비  경미하다 라   사건 처 항1 .  

하여 거주  가 한 는 것  하고 다.․

〇  난상  우리나라  민 개 나 가사 에 미  수 는 피해는 매우․  

한  사건 처 항  한  어 므  사건 , , 

처 항   균 원 에 하지 않는다.

〇 그러므   사건 처 항  과 지원 에 하여 청  거주․  

를 해하지 않는다.

결정의 의의 

○  여행허가 가 폐지  후 해 여행  가  었지만1995 , 

 들어   러리  고 실  민  생 는 사건  생2000

하 에 한   해 여행 지 도  여행허가 도, ․ ․

 사건 처 항 등  도가 도 었다. 특  에 아프가니스탄2007 한   

납  사건  생하   도를 도 해야 한다는 여  았다.

○ 거주   한  해 여행  도 한 본 에 해당한다.․  

그러나  난상  개  생 신체나 재산뿐만 아니라 경우에 라 가, ․  

사 에도 한  과를 미  수 다는 에  해 여행  를  

한할 필 가 다 해 여행  를 한 없  한 결과 .  쟁, 

재난 나 감염병  산 등 가사  란  생한다  돌 킬 수 없는 피해가․  

생할 수  다.

○ 헌 재 는  같  사 과  사건 처 항  한 만 고 는 

 고 하여  사건 처 항  과 지원 에 하여 청  거주, ․  

를 해하지 않는다고 단하 다.


